
■ 기계설비법 시행령 [별표 6]

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(제16조제1항 관련)

1. 교육과정,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

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

가. 신규교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

기계설비유지관리자

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

나. 보수교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

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

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

지관리자

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

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

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

2. 교육과목

가.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Ⅰ

1) 기계설비 일반

2) 기계설비 운영계획

3)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

4) 기계설비 관련 법령

나.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Ⅱ

1)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

2)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

3)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

4) 자동제어설비

5) 그 밖의 설비

3. 그 밖의 사항

가.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

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

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

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나.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,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

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다. 그 밖에 교육과목별 교육시간, 교육내용 및 온라인교육 대상 교육과목은 국



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

관리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할 수 있다.


